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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한국탐사 유전 무효화
컨소시엄, 외교적 대응에 소송 불사 … 탐사권 박탈에 지분 반환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이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유전에 대한 분양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나이지리아의 해상유전 2곳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

부터 분양 무효를 통보받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1월29일 발표했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유전은 OPL321, 323 광구로 2005년 8월 낙찰 받은 이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으며, 광구 2곳의 잠재 매장량은 약 20억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OPL321, 323 광구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씩 소유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유전 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외에도 인디아, 중국 기업이 보유한 유전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서명보너

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한편, 광구 탐사권 회복

및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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